
제1805호(20-22)� 2020년� 6월� 15일
발행처� 한국국방연구원

발행인� 노훈

편집인� 이호석

미국의�대�중국�법률전�

이강규� �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kangkyulee@kida.re.kr

송화섭 �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songws@kida.re.kr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거세다. 코로나 19사태에 대한 중국의 배상책임 제기, 세계보건총

회 대만 옵저버 복귀 촉구, 청나라 시기 중국 국채 상환 요구 등 최근 미국 내에서 전개되는 사례

들은 법률과 관련된 절차 등을 통한 압박과 우호적 여론조성을 위한 법률전으로 볼 수 있다. 문제

는 이것이 미중 양국 간의 갈등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법률전

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피면서 대비하는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할 때다.

최근 홍콩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법률전(法律戰)’의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중국이 

홍콩에 대해 국가보안법(國安法)을 제정하겠다고 하자, 미국은 홍콩에 특별지위를 부여하는 미국의 

홍콩정책법(U.S. Hong Kong Poilcy Act of 1992)을 재검토하겠다며 맞불을 놓은 것이 좋은 예다. 

심리전이 상대의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여론전이 대중의 인식과 사고방식에 변화를 이끌

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법률전은 국제법이나 국내법을 이용해 법적 기반의 우위를 점하려는 것을 

일컫는다.1) 물론, 이 세 가지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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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사실, 법률전은 중국이 심리전, 여론전과 함께 ‘삼전(三戰)’의 하나로 개념화시킨 것으로 본다.3) 

그 유래가 2003년 12월 5일에 발표된 ｢중국인민해방군 정치공작조례(中国人民解放军政治工作条
例)｣(이하《조례》)였기 때문이다. 이《조례를》 보면, 삼전은 전시 또는 적대행위가 발생하는 시점

과 관련되어 있다. 제14조 중국인민해방군정치공작의 주요내용 중 제18항의 ‘전시(戰時)’ 정치공

작, 제17조 총정치부의 주요직책 중 제13항의 ‘전시’ 정치공작 지도, 제68조 군구급 단위 정치부의 

주요직책 중 제13항 부대의 ‘전시’ 정치공작의 지도에 각각 기술되어 있다는 점이다.4)  

물론, 법률전은 중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무력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UN 성립 이후

의 국가 간 분쟁들은 법률전을 수반한 것이 많았다. 하나의 사례로, 9･11 테러로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조차 무력사용 금지 원칙을 피해가기 위한 예외로서 자위권을 인정받기 위해 UN 안보리를 

통한 절차를 밟은 것을 들 수 있다.5) 중국의 법률전 사례로 많이 거론되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국의 행동방식을 보더라도 전시나 적대행위를 예정하지 않고 평시에 법적 지위를 강화하거나 

이를 통해 타국의 지지를 얻고자 노력하는 면이 크다.6) 이처럼 법률전은 중국만의 특이한 전법이 

아니며, 반드시 전쟁행위를 수반하는 것도 아니다.7) 앞서 말했듯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유리

1) Stephen Halper(ed.). (2013). China: The Three Warfares, Office of Net Assessment. pp. 28-30.  

2) 이상국 외. (2015). 중국의 삼전과 우리의 대응방향: 법률전 조직과 운용 구상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p. 41.

3) ‘삼전’에 대해서 소개하는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글에서 이를 다시 다루지는 않는다. 삼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와 
각각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볼 것. 이상국 외. (2015); 이지훈. (2014). “현대전에서의 법률전(法律戰)과 우리 군에 대한 
함의: 중국인민해방군의 시각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30권 제2호. pp. 128-131; Stephen Halper(ed.). (2013). pp. 
27-33; 丛文胜. “现代战争中法律战概念辩析.” 知远战略与防务研究所(www.defence.org.cn/Article -2-19325.html). (검색일: 
2020. 5. 19); 倪正茂. (2005). “论法律战的特点.” 法治论丛, 제20권 제5호. pp. 7-13; 俞正山. (2004). “关于法律战的几个问
题.” 西安政治学院学报, 제17집 제2기. pp. 43-48.    

4) 따옴표 강조는 필자. “中国人民解放军政治工作条例.” (2003. 12. 5). 2010년 8월 9일의 수정판도 삼전에 관한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5) 강문경. (2019). “국제 법률전(法律戰)에서 미국의 국제법 활용방식 연구.” 중국법연구, 제39집. pp. 358-369. 

6) Kuok Lynn. (2019). “How China’s Actions in the South China Sea Undermines the Rule of Law.” The Brookings Institute 
(https://www.brookings.edu/wp-content/uploads/2019/11/FP_20191118_china_scs_law_kuok.pdf). (검색일: 2020. 5. 19); 
Mark J. Valencia. (2017). “China, US Both Using Lawfare in the South China Sea.” The Diplomat 
(https://thediplomat.com/2017/10/china-us-both-using-lawfare-in-the-south-china-sea). (검색일: 2020. 5. 19); Dean Cheng. 
(2015). “China’s War against International Law in the South China Sea.” The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feature/chinas-war-against-international-law-the-south-china-sea-12913). (검색일: 2020. 5. 19); 
Christopher D. Yung and Patrick McNulty. (2015). “An Empirical Analysis of Claimant Tactics in the South China Sea.” 
Strategic Forum (https://inss.ndu.edu/Portals/68/Documents/stratforum/SF-289.pdf). (검색일: 2020. 5. 19); Justin Nankivell. 
(2013). “China’s Use of Lawfare in the South China Sea Dispute.” in Stephen Halper (ed.). China: The Three Warfares. 
pp. 427-449   

7) 실제 중국 학자들의 해석과 정의에서도《조례》보다 완화 혹은 넓은 의미의 접근을 찾아볼 수 있다. 각주 3에서 언급한 
문헌들이 대표적이다. 한편, 삼전에 대한 중국측의 시각과 미국측의 시각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다음을 볼 것. Dean Cheng, 
“Winning Without Fighting: Chinese Legal Warfare.” The Heritag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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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자국의 국내법이나 국제법 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법률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하나는 국제사법재판소나 세계무역기구 패널에 제소

하는 등 국제사법절차를 이용하는(use) 것으로, ‘협의의 법률전’이다. 다른 하나는 국내의 입법 

또는 사법절차를 활용하는(exploit) ‘광의의 법률전’이다. 최근 미국 내 움직임을 보면 중국을 겨냥

한 광의의 법률전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 제기,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 청나라 시기에 발행된 철도채권의 상환청구 움직임이 그것이다. 최근 

코로나 19 사태를 둘러싸고 미중 간의 공방이 격화되면서 실제로 미국이 대중 법률전을 본격화하

려는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9)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년차에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자 중국에서

는 미국이 법률전을 벌일 것이라는 견해가 일각에서 이미 제기되기도 했었다.10) 

코로나� 19에�대한�배상청구�

연방정부는 아니지만, 미주리주에 이어 미시시피주와 플로리다주에서 중국에게 코로나 19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 연이어 제기되었다. 미주리 주의 에릭 슈미트(Eric Schmitt) 주 법무장관

은 “정보를 숨기고, 내부고발자들을 체포하고, 코로나 19의 전염성을 부정하여 미주리주에 인명손

실과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중국정부와 중국공산당뿐 아니라 중국 관료들과 

기관을 상대로 지난 4월 21일 소송을 제기했다.11) 미시시피주의 린 피치(Lynn Fitch) 주 법무장관

도 중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며 미시시피주의 연방상원의원과 하원의원에게 이를 

지원하는 법률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12) 이에 몇몇 연방의회의 의원들은 주권국가는 타국의 

(https://www.heritage.org/asia/report/winning-without-fighting-chinese-legal-warfare). (검색일: 2020. 5. 19) 

8) 미국의 삼전 활용에 대해서는 이상국 외(pp. 99-100)를 참조할 것. 

9) 이 글에서 주목하고 있는 손해배상 논의를 통한 미국의 대중 법률전과 달리, 오히려 중국이 미국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법률
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武漢ウイルス’の裏で起こっていること、元統合幕僚長の岩崎氏 ｢流石! 中国は
只者ではない.” ISCO 株･企業報. (2020. 4. 6). (https://news.goo.ne.jp/amp/article/fisco/business/fisco-0009330020200406 
004.html) 

10) 万迎军. (2019. 7). “法律战, 国际经济中的‘秘密武器’.” 中国对外贸易. pp. 76-77. 이 글은 프랑스 기업가가 미국의 반부패
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되었던 경험을 토대로 쓴 미국함정(원제: Le piege americain)에 대한 서평이지만, 미국의 전략을 
나름대로 법률전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   

11) “Missouri Attorney General Schmitt Files Lawsuit Against Chinese Government.” (https://ago.mo.gov/home/news/2020 
/04/21/missouri-attorney-general-schmitt-files-lawsuit-against-chinese-government). (검색일: 2020. 5. 19)

12) Andy Davis. (2020). “Attorney General Fitch prepares to sue China.” NewsMississip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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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할권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주권면제를 “생물무기의 살포” 등 예외적인 요건하에 부인하

자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주정부의 움직임에 동조하고 있다.13) 물론, 이를 통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주권면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

고 경우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는 견해가 근래들어 대두되기도 했지만, 그 사유가 국제법상 강행법

규의 위반 등으로 매우 좁게 적용되기 때문이다.14) 주권면제라는 국제법의 원칙이 상호주의에 

기반하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의 주권면제를 부인하는 순간, 전세계에서 미국을 상대로 제소가 

일어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정부에 이어 연방의회도 일부 가세했고, 연방정부 차원의 주권면제 제한 

방안이 일각에서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있는 것으로 보면, 산발적인 대중 법률전이 미 국가 차원으

로 확대되는 과정으로 볼 개연성은 충분하다.15)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패닉으로 중국에 

대한 반감을 타고 더욱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16) 중국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영문판 언론을 

통해 이런 제소는 어리석은 짓이라거나, 미국이 이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공방이 거세질 

기미가 보인다.17)      

대만의�WHO�옵저버�지위�요청�

2020년 5월 18일과 19일 양일간 화상회의로 열린 제73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https://newsms.fm/attorney-general-fitch-prepares-to-sue-china/). (검색일: 2020. 5. 19). 

13) Meagan Flynn. 2020. “Missouri is suing China over the coronavirus pandemic. It’s the latest conservative gambit.” The 
Washington Post(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2020/04/22/missouri-lawsuit-china). (검색일: 2020. 5. 19).

14) 황명준. (2018). “주권면제 제한 가능성에 관한 전망: 2014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법이론실무연구, 
6(1). pp. 75-96; 김도형. (2015). “주권면제에 관한 한국 법원의 실행.” 서울국제법연구, 22(2). pp. 115-147; 이영진. 
(2014). “외국국가의 재판권면제에 관한 연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미국헌법연구, 
25(3). pp. 321-412. 

15) Jeff Stein, Carol D. Leonnig, Josh Dawsey & Gerry Shih, 2020. “U.S. officials crafting retaliatory actions against China 
over coronavirus as President Trump fumes.” The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2020/04/30/ 
trump-china-coronavirus-retaliation). (검색일: 2020. 5. 19). 

16) 일례로, 미국 주정부들의 소송과 더불어 전 세계 각지의 사람들을 대리해 중국을 제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김예윤. 
(2020). “‘코로나는 중국 정부 책임’ 40개국 1만 명 집단소송 제기.” 동아일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 
20200420/100736195/1). (검색일: 2020. 5. 19). 

17) Liao Fan. (2020). “Absurd to sue China over virus.” China Daily (http://global.chinadaily.com.cn/a/202004/25/WS5ea3 
a4a7a 310a8b24115185a.html). (검색일: 2020. 5. 19); Chen Qingqing and Li Sikun. (2020). “China targets GOP hawks, 
US firms, states over lawsuits.” Global Times (https://www.globaltimes.cn/content/1188309.shtml). (검색일: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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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y, WHA)에서 미국과 중국은 예상대로 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중국 측은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하여 자국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고 개도국의 방역과 경제회생을 위해 2년 

간 20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반면, 미국은 정보공유와 투명성에서 실패했다고 하면

서 팬데믹의 원인을 중국에 돌리며 비난했다.18) 양국의 행보는 법률전보다는 적에 대한 불리한 

여론을 키우고 자국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자 하는 여론전에 가까웠다고 할 수도 있겠다. 

이번 회의에서 눈여겨 볼 점은 미국이 대만의 WHO 옵저버 복귀 문제를 거론한 것이었다. 중국

은 독립을 주장하는 차이잉원(蔡英文)이 총통이 된 것을 빌미로 2009년부터 이어져 왔던 대만의 

옵저버 참가를 반대했고, 이로 인해 대만은 2017년 이후 WHA에 참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미국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대만이 코로나 19 대응에 성공적인 대처를 했다는 점에서 명분을 

확보할 수 있고, 대만과의 비교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대만의 복귀 여부는 법률적 문제이며, 미국의 지원도 법률의 작동에 의한 것이다. 법률적인 

문제라는 것은 대만이 WHO에서 회원국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 1971년 10월 25일에 채택된 유엔 

결의 제2758호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대만이 아닌 중국이 유엔에서 유일한 합법적 대표

가 되었고, WHO에서도 중국이 유일한 회원국이 되었던 것이다.19) 옵저버 지위의 획득도 대만을 

국제법상 국가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국제기구에서 지위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등과 관련된 법적

인 문제다.20) 미국에서는 상원이 대만의 WHO 옵저버 복귀와 관련된 법안을 지난 5월 11일 만장

일치로 통과시켰다. 제임스 인호페(James Inhofe) 공화당 상원의원과 로버트 메넨데즈(Robert 

Menendez)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국무장관에게 대만이 WHA에서 옵저버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21) 통과 과정에서 상하원 의원들은 대만의 

18) Andrew Jacobs, Michael D. Shear & Edward Wong. (2020). “U.S.-China Feud Over Coronavirus Erupts at World Health 
Assembly.”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0/05/18/health/coronavirus-who-china-trump.html). (검색일: 
2020. 5. 19). 

19) Che-ming Yang. (2010). “The Road to Observer Status in the World Health Assembly: Lessons from Taiwan’s Long 
Journey.” Asian Journal of WTO & International Health Law and Policy, 5(2). pp. 3311-3354. 

20) 다만, WHO 규정상 옵저버 부여에 대한 명확한 요건과 절차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관례상으로는 사무총장이 옵저버로 
초청하는 서한을 보내고 해당국이 세계보건총회에 참석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21) Keoni Everington. (2020). “US Senate passes bill backing Taiwan’s inclusion in WHO.” Taiwan News 
(https://www.taiwannews.com.tw/en/news/3932250). (검색일: 2020. 5. 19).  이 법안(S.249)의 제목 자체가 “A bill to direct 
the Secretary of State to develop a strategy to regain observer status for Taiwan i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for other purpos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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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복귀와 WHA 참가를 지지해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55개국 정부에 보내기도 했다.22) 

물론 상원을 통과했다고 바로 법률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전의 효과는 있다고 판단된다. 

중국 언론은 대만이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는 외교

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하는데 그치는 듯했지만, 미국의 이러한 법률전이 중국의 무력대응을 가져

올 것이라는 경고를 하기도 했다.23) 

이번 총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올해 연말까지 논의를 미룸으로써 논의

의 불씨를 살려두었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8국은 대만의 

참여를 지지하고, 온두라스 등 15개국은 총회에서 의제로 삼을 것을 요구하는 등24) 미국의 입장에

서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볼 수도 있다.25)  

청나라�시대�철도채권의�상환청구

미국이 아직 꺼내지는 않았지만 후광(湖廣)철도 채권은 또 다른 카드가 될 수 있다. 청나라가 

후난지역과 지금의 광저우를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당시 600만 파운드의 채권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4개국에 판매하였는데, 그중 일부에 대해 미국 채권자 재단(American 

Bondholder Foundation)이 미중갈등 국면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믿고 상환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

다.26) 

후광철도 차관은 청나라 말기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의 싸움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1911년 

신해혁명의 도화선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등, 중국 근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27) 이것이 

22) Matthew Strong. (2020). “USCOngress members wrtie letter to 55 countries supporting Taiwan’s WHA bid.” Taiwan News 
(https: taiwannews.com.tw/en/news/3931004). (검색일: 2020. 5. 28). 

23) Yang Sheng. (2020). “US bill won’t help Taiwan attend WHA.” Global Times (https://www.globaltimes.cn/content/ 
1188190.shtml). (검색일: 2020. 5. 19). 

24) 박수찬･김진명. (2020). “시진핑 코로나 피해국에 20억 달러 원조.”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 
dir/2020/05/19/2020051900115.html). (검색일: 2020. 5. 19).  

25) 일부 국가들은 매년 대만의 옵저버 참가를 요구해왔고 연말까지 논의를 미룬 것 자체가 이번 총회에 참가가 무산된 것이니 
만큼 실질적으로 대만 이슈가 주목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다, 그렇지만 대만의 WHA 옵저버 지위 복귀라는 법률전
을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한 것은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된다.   

26) Tracy Alloway. (2019). “Trump’s New Trade War Tool Might Just Be Antique China Debt.” Bloomberg Businessweek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9-08-29/trump-s-new-trade-war-weapon-might-just-be-antique-china-debt). 
(검색일: 2020. 5. 19). 한편, 채권의 정식명칭은 Hukuang Railway Sinking Fund Gold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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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시 미중관계에서 떠오르는 이유는 법적으로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유효한 채권이기 때문이

다. 이 채권은 1911년 신해혁명이 발발하면서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였다가 1939년까지는 대만 

정부가 이자를 지급했고, 일부는 1951년에 만기가 되는 등 그 성격이 모호해진 상태였다.28) 미중 

국교 정상화를 맞아 1979년에 9명의 채권소유자들이 소송을 걸었고 1983년에 4,100만 달러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중국은 주권면제를 주장하며 불참했지만, 법원은 국가의 상업적 

활동은 주권면제의 대상이 아니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어진 두 번째 재판에서는 중국

이 미국인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에 참가했는데, 법원은 미국의 주권면제법의 시행 이전에 행해

진 행위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29) 1984년의 일이었다.

이에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 미국 채권자 재단이 이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이번에는 

단순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므누신 재무장관, 로스 상무

장관과 만남을 가진 것을 보면30) 미 정부 차원의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1983년 판결에서 법원이 승소판결을 내렸지만 배상액을 받아내지 못한 것은, 장기간의 국교단절로 

주권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중국 자산이 미국 내에 없어서 압류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

만, 지금은 미국에 상장된 중국 회사만도 200개에 달하는 등 미국 내에 중국 자산이 많기 때문에 

원고 승소의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재판의 승소 여부와 배상액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이자 미지급액과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약 1조 6,000억 달러가 될 것 이라는 게 미국 

채권자 재단의 주장이다.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 1조 1,0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액수다.31) 무역전쟁 

이전의 미중관계를 놓고 볼 때는 미국이 구사하기 어려운 카드로 보이지만, 최근 미국 행정부의 

강경한 대중정책과 금전을 가지고 거래와 압박을 마다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감안할 

때, 법률전에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27) Goetzmann, William N., Andrey D. Ukhov, and Ning Zhu. (2007). “China and the World Financial Markets 1870-1939: 
Modern Lessons from Historical Globalization.” The Economic History Review, New Series, 60, no. 2. pp. 287-290.

28) Takashi Oka. (1983). “1911 Chinese bonds draw heated diplomatic interest.”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https://www.csmonitor.com/1983/0311/031152.html). (검색일: 2020. 5. 19); Tamar Lewin. (1984). “U.S. Judge Dismisses 
China Bondholder Suit.”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1984/10/27/business/us-judge-dismisses-china- 
bondholder-suit.html). (검색일: 2020. 5. 19). 

29) Lewin. (1984). 한편, 미 법원 2004년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견해로 변경했다. 

30) Alloway. (2019). 

31) 윤재준. (2020). “美, 청나라 발행 채권 대중국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나?”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005160003494097). (검색일: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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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의�

법률전은 법적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상대에게 타격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경우 효과가 크다. 심리전과 여론전은 여기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국제법상의 법률전을 

생각해본다면 이해가 쉽다. 국제법의 큰 축을 담당하는 국제관습법의 성립요건이 일반관행

(general practice)의 존재와 법적확신(opinio juris)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국을 지지하는 국가를 

많이 확보할수록, 즉 여론을 유리하게 움직일수록 일반관행의 존재 입증도 유리해지게 마련이며, 

이 경우 상대가 심리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다. 대만의 WHO 복귀에 대해 미 의회가 여러 나라에 

지지 요청을 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도 언제든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번 법률전의 전개가 미국과 중국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특히, 국내 법률을 

이용한 법률전이라고 하더라도 상대국가가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국제법적 영향으로 전파되기 

마련이다. 앞서 살펴본 주권면제만 하더라도 일국의 국내 법원의 문제지만 그 효과는 타국에도 

미치고, 이것이 일반관행으로 인정된다면 그것 자체가 국제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중국 법률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법적 전개의 추이를 잘 파악해야 한다. 

미국의 대중국 법률전의 영향이 중국에만 국한될 것인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지를 가늠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두가지 경우를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미국의 법률전의 

적법성이 충분하여 명분이 확실한 경우다. 이때 우리의 선택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중국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게끔 논리를 내세우되, 중국의 자존심을 최대한 지켜주는 물밑작업에 공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미국의 법률전이 법적 타당성이 부족한데 단순한 단발성 협조를 해야 하는 경우다. 단순한 

지지를 표명하여 미국의 유리한 여론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되, 그것이 법적 행동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행동은 그 자체로 국제관습법 형성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란 

점을 생각하면서 움직여야 한다. 미국이 단발성 협조가 아닌 법률전의 법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명분과 정당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슈와 연계하는 전략

을 통해 미국에게 얻어낼 것을 얻어내는 것도 고민해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도 미국의 대중 법률전을 지켜보면서 학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전에서 우리의 취약점은 무엇이 될 것인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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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봐야 한다. 다만, 법률적 근거의 우위에 기반하여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상대의 반발을 가져와서 전투에서는 승리하고 전쟁에서 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여러 가지 수단을 결합하여 명분을 쌓아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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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우･정동현,� 독일� 예비군� 개혁과� 시사점

이강규･송화섭,� 미국의� 대� 중국� 법률전

이현지･박민섭,� 국방인력� 확보의� 어려움,� 영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